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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유급휴업 • 휴직 고용지원금

 지원대상

• 지원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유급휴업•휴직을 실시하는경우

(재고량 50%이상증가, 생산량 15% 이상감소, 매출액 15% 이상감소등)

 지원내용

• 지원내용 : 사업주가지급한휴업•휴직수당의 2/3 (1일한도 6.6만원)

(대규모기업* 1/2~2/3, 일한도 6.6만원)

 지원요건

• 유급휴업 : 총근로시간 20% 이상단축

• 유급휴직 : 근로자별 1개월이상휴직실시

• 지원기간내신규채용금지및지원이후 1개월감원방지의무

 지원기간

• 최대 240일(코로나 대응, 전업종기존 180일에서확대)

유급휴업 • 휴직고용지원금

대규모기업* :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닌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은산업별 100명이하(기타모든업종) 부터 500명이하(제조업)까지 다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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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급휴업 고용지원금

 지원대상

• 지원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무급휴업•휴직을실시한경우

 지원내용

• 평균임금의 50% 이내에서심사위원회결정(1일한도 6.6만원, 최대 180일지원)

 지원요건

• 휴업실시전 1년이내에유급휴업 1개월선실시

(코로나대응, 기존 3개월에서축소)

• 지원기간내신규채용금지및이후 1개월감원방지의무

 무급휴업신속지원프로그램

• 유급휴업 1개월 실시후무급휴직시행, 근로자별월 50만원 3개월지급

• 특별고용지원업종*의경우유급휴업없이바로시행가능

무급휴업 고용지원금

특별고용지원업종* : 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산업이악화된경우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사업주와근로자지원

(현재조선업, 여행업, 관광운송업, 관광숙박업, 공연업, 항공지상조업, 면세점, 공항버스, 전시•국제회의업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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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중소•중견기업 채용보조금

 지원대상

• ‘20. 2. 1 이후 1개월이상실업상태인자 7. 27(사업시행일) 이후채용

(기존취업프로그램이수자대상에서전범위적으로한시적확대)

 지원내용

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월100만원), 중견기업(월 80만원)

• 사업주지급액의 80%한도, 6개월간지급하며 ‘20 년도한시적시행

 지원요건

• 6개월이상고용계약체결

• 채용자채용전고용노동부 구직등록

• 채용 1개월전부터지원기간내감원방지의무

특별고용촉진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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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가족돌봄휴가 확대

 지원대상

• 코로나19 관련, 가족돌봄휴가가필요한경우휴가사용자

(자녀의휴원및유증상자돌봄필요등)

 지원내용

• 가족돌봄휴가확대(기존 10일 -> 20일, 무급)

• 가족돌봄휴가(9.9~12.31) 사용시 지원금일 5만원, 최대 5일지원

(개인이직접신청)

 지원제외

• 대규모기업및공공기관소속근로자

(가족돌봄휴가는 사용가능하나지원금미지급)

가족돌봄휴가확대및긴급지원



THANK YOU


